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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평가개요

 ❍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

 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상생협력법”이라 한다) 

제19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

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

 ❍ 평가절차

  - 평가 대상기관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중소

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(이하 “중기부장관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- 중기부장관은 매년 그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

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q 평가기준

 ❍ 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: 한국석유공사(공기업형/공기업Ⅰ)

 ❍ 평가내용 : 100점 만점[비계량/계량지표(75점), 체감도 조사(25점)]

 ❍ 평가등급(5개 등급) 

  - 최우수 : 96점, 우수 : 90점, 양호 : 70점, 보통 : 70점 이상, 개선 : 70점 미만

  

q 평가결과 : 보통


